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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표자 처분사유 처분 정 비고

1 755 2005.01.11 보령특산품쇼핑코 이동주 이동주 사업폐지

2 773 2005.02.01 ㈜작은거인 이 희 이 희 사업폐지

3 946 2006.02.27 향기마루 민병일 민병일 사업폐지

4 996 2006.04.06 하이지아주식회사 김범호 김범호 사업폐지

5 1054 2006.05.16 범푸래 박재범 박재범 사업폐지

6 1175 2006.07.18 마로니에 권순형 권순형 사업폐지

7 1176 2006.07.19 알 인지피 한상일 한상일 사업폐지

8 1297 2006.09.15 더카멜 온 장미선 장미선 사업폐지

9 1350 2006.10.19 ㈜오성에스앤비 서무정 서무정 사업폐지

10 1376 2006.11.01 드루시 송인 송인 사업폐지

11 1390 2006.11.08 허 라떼 최수진 최수진 사업폐지

12 1398 2006.11.10 화성 기 넬 염정화 염정화 사업폐지

13 1477 2006.12.20 코코드림 이정희 이정희 사업폐지

14 1512 2007.01.10 give the gift 박꽃보라 박꽃보라 사업폐지

15 1520 2007.01.11 러빙힐닷컴 배옥순 배옥순 사업폐지

16 1819 2007.06.20 바이올렛 송은섭 송은섭 사업폐지

17 2143 2009.01.15 ㈜제로몰 이 석 이 석 사업폐지

18 2154 2009.07.02 ㈜유미디어 박경신 박경신 사업폐지

19 2169 2010.03.05 디 이 왕 근 왕 근 사업폐지

20 205130009 2013.10.21 탭스팩아이앤씨 배윤성 배윤성 사업폐지

행정처분 사 통지 상자 내역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9-5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게시장소」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게시장소 개정(안) 행정 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사항 게시장소」 재검토 기한

도래 선박구명설비기 일부 개정에 따른 반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 기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 범 종류별 구분하여 보 )

나.「훈령· 규 등의 발령 리에 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다. 부칙 변경(종 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는 법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고 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표자 성명), 주소 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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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 업정지기간)

1
주-주택

2017-0001

㈜제일

산업종합개발

강*모

외1

주 산구

하남 로 14*

업정지

6개월

등록기 미달

(기술자미보유)

후 보완

(1/2 감경)

2019. 11. 22. ~

5. 21.

2
주-주택2

017-0012
㈜ 성 조*규

주 동구 화산로

314-*

업정지

6개월

등록기 미달

(기술자미보유)

후 보완

(1/2 감경)

2019. 11. 22. ~

5. 21.

다. 의견 제출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58623 / 남 목포시 청호로231

산정동 1110-7(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 과)

- 연락처 : 061-241-2249(경장 이보람), FAX : 061-241-2949

- 자우편 : mcsoulmax@korea.kr.

◉ 주 역시고시제2019-291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등록 사업자에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주 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업정지(6개월)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 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 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양군고시제2019-10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구분 치 지목
지정
면

기 지정
면

해제
면

소유자
해제
사유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 사 산42 임 25,686 25,686 545
김*자

( 라북도정읍시 원면)

농림수산물

장시설


